
첨부 1. 정관 신구조문대비표

현 행 변경 (안)
제1조(상호) 본 회사는 “주식회사 에이

펙스코퍼레이션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라

칭한다.

제1조(상호) 본 회사는 “주식회사 메이

어스자산운용(이하 ‘회사’라 한다)이라

하고 영문으로는 Maius Asset

Management Co., Ltd.라 표기한다.
제2조(목적)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

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국내외 기관 및 기업의 자산운용에

관한 자문업무

2. 기업금융 및 자금 조달 관련 컨설팅

3. 신규 투자 기회 발굴, 공동 투자 및

관련 컨설팅

4. 국내외 기업의 경영진단, 기업 인수,

합병, 구조조정 등에 관한 자문 및

투자

5. 고유자산의 투자 및 운용

6. 기업의 IPO 및 주식투자에 관한 자

문업무

7. 국내외 자본시장과 기업에 대한 조

사 분석, 가치평가에 대한 용역제공

8. 기업 경영컨설팅

9. 부동산임대업

10. 부동산 시설관리업

11. 위 각호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사업

제2조(목적) 본 회사는 다음 사업을 경

영함을 목적으로 한다.

1.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
(이하 “자본시장법”이라 한다) 제9조
제28항에 의한 일반사모집합투자업
2. 자본시장법 제40조 및 제41조에 따
른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서 금융위원
회 및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업무
3. 국내외 경제, 경영, 자본시장 및 기
업에 관한 조사 분석, 가치평가에 대한
용역 제공
4. 기타 관련 법령에서 허용된 업무 및
위 각 호의 사업에 부수되는 일체의 업
무

제4조(공고방법) 본 회사의 공고는 서

울특별시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

제신문에 게재한다.

제4조(공고방법) 이 회사의 공고는 회

사의 인터넷 홈페이지

(http://www.maiusam.co.kr)에 게재한

다. 다만,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

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

공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서울특별시

내에서 발행하는 일간 한국경제신문에

게재한다.


